
공적결석출석인정(행정부서 및 학부(과)) 신청 가이드라인

1. 공적결석 출석인정 처리 절차

2. 전자문서 작성 요령
  가. 공적결석 출석 인정일 이전 기안문 작성
     (출석인정일 이후 기안 건은 처리 불가)
  나. 기안문 필수 기재 사항
    1) 공통내용
      ① 전자문서 제목 : 000 공적 결석 출석인정 요청 또는
         ‘행사 참여 학생에 한하여 공적 결석 출석인정 처리 예정’으로 기재내용 통일
         (전자문서 제목에 표기 못할 경우에는 본문에 작성)
      ② 시행일자 및 시간      
    2) 전자문서 결재선 및 수신자 지정
      ① 결재선 : 최종결재자 전 교무처장 합의 필수
      ② 문서수신자 : 교무처 설혜숙 과장, 교양과정부(교양수업 안내을 위함)
    3) 학과행사 시행 시 
      ① 미참여 학생의 수업대체 방안 명기
      ② 행사 참여 교수 명기
   다. 기타사항 : 학생의 학회 및 도민체전 참석 등의 학교 소속으로 공적결석 출석인정처  
       리를 해야 할 경우 학과에서 전자문서 기안 후 공적결석 출석인정 처리를 해야 함
   
3. 학사정보시스템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 유의사항
  가.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기간 :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
    ※ 행사 종료 후 15일 이후 학사정보시스템에 신청한 공적결석 출석인정 처리불가
  나. 학사정보시스템 증빙서류 : 기안문, 공적결석출석인정 명단 필수 첨부(PDF 병합)


